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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14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는 총 29863건으

로, 인구 10만 명당 58.2건이며 2005년 인구 10만 명당 23.7건

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1) 법원 및 검

사의 요청에 따라 책임능력 판단 유무에 대해 형사감정을 

실시할 수 있는데,2) 우리나라는 형사감정의 85%를 국립법

무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감정의뢰 건수가 매년 증가하

고 있다. 이 중 성범죄에 대한 정신감정 비율은 25%에서 

30%에 이르고 있어 성범죄자 대상 정신감정의 객관적인 기

준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1843년 영국 수상 암살미수범인 ‘다니엘 맥노튼(Daniel 

M’Naghten)’이 정신이상으로 인하여 무죄를 선고 받아 정신

병원에 입원한 것을 계기로 심신상실 또는 미약에 대한 ‘맥

노튼 규칙(M’Naghten rules)’이 제정되었는데,3,4) 오늘날 대

부분의 국가들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대책으로 치료감

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5,6) 우리나라는 형법 제10조에서 이

를 규정하고 있는데, 책임능력 판단에 있어서 심신미약 및 

상실, 그리고 온전은 형법상의 개념으로 이를 판단하기 위해

서 생물학적인 요소와 심리학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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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리나라는 책임능력 판단에 혼합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서,8)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생물학적 감정결과

를 기초로 하여 법관이 심리학적 요소(사물 변별 능력 및 의

사결정 능력)에 대한 가치판단을 한 후 최종적으로 범죄자

의 책임능력을 판단한다.9) 하지만 책임능력 판단에 대해 법

관과 감정의사의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신장애

에 대한 감정의 신뢰성 및 일관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

되고 있다.10) 그리고 수년 전 국내에서는 소아 성범죄자가 정

신감정상 전형적 소아기호증으로 진단된 후 고등법원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감형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소아기

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다.”11)라고 

하여 성범죄자의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여부는 아직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법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논란이 많은 실정이다.12,13) 

본 연구는 성범죄자 대상 정신감정서를 후향적으로 분석

하여, 정신감정 시 성범죄자들의 책임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기존의 관련 문헌들을 고찰하여 성

범죄자들의 책임능력 판단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제

시하고자 한다.

방      법

대  상 

국립법무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성

범죄자의 책임능력 판단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서 2012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기간 중 1명의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가 작성한 성범죄자 대상 정신감정 보고서 180

건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평가 내용

인구학적 정보로 피감정인의 나이, 학력, 직업, 결혼 유무를,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과거 성범죄의 횟수, 본 성범죄의 유형

과 피해자 숫자를, 그리고 피해자 요인으로 나이, 성별, 지적장

애 유무,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였다. 그 외에 감정결

과 성범죄자의 지능지수, 범행 당시 기억상실 항변 유무, 정

신과 진단, 책임능력 판단에 따른 심신미약 또는 상실 유무

(이하 심신장애군), 추후 치료감호소 입소 여부 등을 조사하

였다. 성범죄의 폭력성과 침습성은 Kingston 등14)의 논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점수화하였다. 성범죄의 폭력성은 10

점 척도로 0=폭력성 없음, 1=무기 없이 폭행 위협, 2=무기로 

폭행 위협, 3=무기 없이 발생한 사소한 손상, 4=무기를 사용

한 사소한 손상, 5=무기 없이 심한 구타, 6=무기로 심한 구

타, 7=의학적 조치가 없었다면 사망할 수도 있었던 잠재적 

살인, 8=살인, 9=살인 후 사체 훼손으로 점수화하였고, 성범

죄의 침습성은 6점 척도로 0=성적 침습성 없음, 1=언어적 

위협, 2=시도, 3=접촉, 4=삽입, 5=지나친 폭력성을 띤 강간

으로 척도화하였다. 이전 성범죄자 대상 연구에서 위와 같은 

행동에 따른 척도화가 적절한 판별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를 

보임이 입증되었다.14-16)

통계 내용

통계분석에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18.0(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심신장애 

또는 심신온전 여부에 따라 여러 변수들의 특성을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 독립표본 t-검정(또는 Mann-Whitney 

U test)으로 분포 또는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책임능력 

여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들은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책임능력 판단에 개별 요인이 미치는 영향의 

유무를 확인하였으며, 유의수준(p-value)은 0.05로 하였다. 

결      과

인구 통계학적 및 임상적 특성

책임능력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된 심신장애군이 68.3%(n= 

123), 책임능력이 온전하다고 판단된 심신온전군이 31.7%(n= 

57)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38.2±12.6세(범위, 16~83세)

로 모두 남성이었으며, 평균 교육 연수는 10.2±3.9년으로 대

부분 고졸 이하의 교육수준을 보였다. 결혼 상태는 대부분 

미혼 및 이혼이었고(n=148, 82.2%), 심신장애군에서 미혼 및 

이혼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직업은 대부분 무직이거나 

단순 일용직 노동으로(n=140, 77.8%), 기술직과 같은 전문직 

및 학생인 경우는 40명(22.2%)에 불과하였고 심신장애군에

서 무직이나 단순 일용직 노동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지능지수 평균은 86.4±21.5로, 심신장애군의 지능지수가 

유의미하게 낮았는데, 심신장애군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사

람이 20.3%인 반면에, 심신온전군에서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신

질환 개수의 평균은 2.4±0.6으로 심신장애군이 유의미하게 

많았는데, 심신장애를 가진 자들은 조현병(n=26, 21.1%), 지적

장애(n=25, 20.3%), 알코올 사용장애(n=23, 18.7%), 그리고 성

도착증(n=21, 17.1%)이 대표적인 정신과 질환이었다. 심신온

전자들은 성도착증(n=19, 33.3%)과 성격장애(n=15, 26.3%)

가 대표적인 정신과 질환이었고, 진단이 없는 경우가 12명

(21.1%)이었다. 정신감정 후 치료감호 입소는 심신장애군에

서 31.7%로 낮은 수치를 보여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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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성범죄자들 중 일부만 치료감호소에 입소함을 알 수 있

었다(표 1).

성범죄의 특성

성범죄 유형을 보면, 강간 및 강간 미수가 51.7%(n=93)로 

가장 많았고 음부나 가슴을 만지는 것과 같은 비침습적 접

촉성 성범죄가 57건(31.6%), 구강 및 항문성교와 같은 침습

적 성범죄가 19건(10.5%), 성기 노출이나 속옷 절취와 같은 

비접촉성 성범죄가 11건(6.1%)의 순으로 많았다. 심신장애

군은 심신온전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간 및 강간 미수와 

기타 침습적 성범죄율이 낮았고(심신장애군 vs. 심신온전군, 

52.8% vs. 82.5%), 비침습적 접촉성 성범죄와 비접촉성 성범

죄 비율은 높은 경향을 보였다(심신장애군 vs. 심신온전군, 

47.2% vs. 17.5%). 피해자 숫자는 평균 1.8±1.8명으로 두 군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심신장애군에서 피해자 

숫자가 적었다. 과거 성범죄 횟수, 범행 당시 알코올이나 약

물 사용 여부, 범행에 대한 기억상실 주장 여부는 두 군 사이 

차이가 없었고, 기억상실을 주장한 사람 중 26명(74.2%)은 

알코올이나 약물을 사용 중이었다.

앞서 기술된 방법으로 척도화된 성범죄의 침습성과 폭력

성 정도는 두 군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심신장애군이 심신온

전군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침습성과 폭력성이 낮았다(표 2).

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sex offender and the victim

Insanity group (n=123) Sanity group (n=57) χ2 or F p-value

Age (years), M±SD 38.8±13.8 37.2±9.9 8.516 0.376
Years of education, M±SD 9.9±4.2 11.0±3.2 5.916 0.054
Marital status, n (%) 4.160 0.041

Single & divorced 106 (86.2) 42 (73.7)

Married 017 (13.8) 15 (26.3)

Working status, n (%) 4.255 0.040
None & simple labor 101 (82.1) 39 (68.4)

Technician & student 022 (17.9) 18 (31.6)

IQ, M±SD 79.6±22.7 95.4±13.5 24.587 ＜0.001
Number of psychiatric disorder, M±SD 2.5±0.5 2.1±0.7 4.685 ＜0.001
Sentenced to medical treatment 

& custody after the trial, n (%)

039 (31.7) 01 (1.8)0 20.218 ＜0.001

Number of past sex crimes, M±SD 1.0±1.7 1.0±1.6 0.069 0.928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n : Number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sex offence and the victim

Insanity group (n=123) Sanity group (n=57) χ2 or F p-value

Characteristics of the sex offence
Claim of amnesia for crimes, n (%) 023 (18.7) 12 (21.1) 0.138 0.711
Alcohol or drug use at the time of crimes, n (%) 039 (31.7) 18 (31.6) ＜0.001 0.986
Victim number, M±SD 1.4±1.2 2.4±2.5 36.706 0.007
Intrusiveness of the sexual act, M±SD 3.2±1.1 3.7±0.7 4.500 0.009
Violence of the sexual offence, M±SD 1.6±2.1 2.3±1.9 0.264 0.001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 

Age (years), M±SD 24.3±17.2 20.5±13.1 5.701 0.145
Sex, n (%) 1.664 0.435

Female 111 (93.2) 52 (91.2)

Male 008 (6.8)0 05 (8.8)0
Victim with mental disorder, n (%) 021 (17.1) 02 (12.8) 6.430 0.015

Stranger 081 (65.9) 30 (53.6)

Colleague 018 (14.6) 09 (16.1)

Relationship with victim, n (%) 4.238 0.237
Friend 011 (8.9)0 05 (8.9)0
Family 013 (10.6) 12 (21.4)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n :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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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특성

성범죄 사건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의 나이는 평균 

23.1±16.1세,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여성(n=163, 91.1%)

이었고 범행 전 피해자를 전혀 모르는 경우이거나 채팅 등으

로 알게 된 경우가 111건(62.0%), 거주지나 직장에서 아는 사

이인 경우가 27건(15.1%), 친구나 애인인 경우가 16건(8.9%), 

자녀 및 조카 등과 같이 가족인 경우가 25건(14.0%)으로 두 

군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피해자가 지적 또는 정신 장애를 

가진 경우가 23명(12.8%)으로, 심신온전군에서 피해자가 장

애를 가진 비율이 유의미하게 낮았다(표 2).

책임능력 판단에 미치는 요인들의 최종 분석

최종적으로 형사 책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하기 위해서 심신장애군과 심신온전군 사이에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인 변수들 중 순위형 또는 연속형 변수인 성범죄의 

침습성 또는 폭력성 정도, 피해자 숫자, 성범죄자의 지능지수, 

정신과 질환의 개수, 그리고 범주형 변수인 직업 및 결혼 상

태가 형사 책임능력 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성범죄의 침습성[odds ratio 

(이하 OR)=1.763, p＜0.05], 지능지수(OR=1.031, p＜0.01), 

피해자의 숫자(OR=1.349, p＜0.05), 그리고 정신과 질환의 

개수(OR=0.507, p＜0.05)라는 변수가 심신미약 판단에 유의

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본 연구에서 형사 책임능력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성범죄

의 침습성, 성범죄자의 지능, 피해자 숫자, 그리고 정신과 질

환의 개수였다. 성범죄 침습성의 정도와 가해자 지능이 낮을

수록 심신미약일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심신장애군의 성

범죄자들은 일반 성범죄자들에 비해서 비삽입성 성범죄를 

보다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성범죄의 폭력성이나 침습성에

서 유의미하게 낮았고 성범죄 역시 보다 소수의 사람에게 

국한되는 양상을 보였다. 심신장애군은 또한 조현병, 지적장

애, 알코올 의존증과 같이 사회적 판단력과 행위 조절 능력

에 심한 손상을 미치는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반면에, 일

반 성범죄자들은 정신과 진단이 내려진 경우 대부분이 반사

회적 성격장애나 정서불안정 성격장애, 그리고 소아기호증

과 같이 일반적인 판단력과 의사결정력에 영향이 없거나 미

미한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었다. 

강간 외에 구강성교나 항문성교 등을 포함한 삽입형 성범

죄는 전체 성범죄 중 50%를 넘었으나, 성적 폭력성의 정도

는 대부분 경미한 수준(폭력이 없음 또는 위협)에 머물렀는

데, 이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친족관계 및 지인인 경우

가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들

은 대부분 여성으로, 가해자와 알지 못하는 관계인 경우가 

60~7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일반 여성 누구라도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약 12%로 일반적으로 알려

진 바와 같이 장애인 여성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

적으로 높음을 시사한다.17-19) 

정신감정이 의뢰된 성범죄자들 중 상당수가 알코올 사용 

등으로 기억상실을 주장하곤 하는데, 예를 들어 2008년 일

명 ‘조두순 사건’으로, 가해자가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

건으로 기소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알코올 중독과 

통제불능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어 형을 경감받

아 논란을 일으켰다.20) 이 사건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사례 악

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술이나 약물을 마시고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형을 경감하지 않을 수 있

도록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알코올 등 물질 사용 여부와 

기억상실 주장 여부는 심신미약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1,22) 또한, 과거 성범죄 횟수도 심신미약 여

부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부 정신지체나 기타 

주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성범죄를 반복하기 때

문으로 해석된다.23)

본 연구에서는 정신감정 후 심신장애를 인정받더라도 치

Table 3.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 criminal responsibility using the variables that differed significantly between two groups
β S.E. Wald p-value Adjusted OR (95% CI)

Marital status (single & divorced) -0.923 0.490 3.554 0.059 0.397 (0.15-1.03)

Working status (none & simple labor) -0.224 0.444 0.256 0.613 0.799 (0.33-1.90)

IQ 0.030 0.011 7.963 0.005 1.031 (1.00-1.69)

Number of psychiatric disorder -0.679 0.335 4.112 0.043 0.507 (0.26-0.97)

Victim number 0.299 0.117 6.486 0.011 1.349 (1.07-1.69)

Intrusiveness of the sexual act 0.567 0.275 4.242 0.039 1.763 (1.02-3.02)

Violence of the sexual offence 0.041 0.097 0.174 0.676 1.041 (0.86-1.26)

Above table shows the logistic regression coefficient (β, log OR), S.E. (S.E. of β), Wald χ2 statistic (which tests the unique contribu-
tion of each predictor in the context of the other predictors), and adjusted OR with 95% CI. OR : Odds ratio, CI : Confident inter-
val, S.E. :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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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감호 입소율은 낮아서 정신감정 결과가 법관의 판단과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여러 연구들에서 치료를 받은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치료를 받지 않은 성범죄자보다 유의미하게 낮다

고 보고하고 있어,24-26) 정신감정으로 심신장애를 인정받은 

성범죄자가 얼마나 치료 명령을 받는지, 그리고 치료 명령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재범률의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정신감정 결과만

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정신감정 후 이루어진 책

임능력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통계 분석에 고려되지 않았다. 

그리고 1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감정한 사례만을 연

구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성범죄자들에 대한 

모든 정신감정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책임

능력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인자들이 책임능력 

평가보다는 정신과 진단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서 정신과 진단을 고려할 경우 유의미한 예측력을 보이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정신과 진단 외에 객관

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정량화하여 책임능력과 관

련된 인자들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연구 결과

는 정신감정 전 성범죄자의 책임능력에 대한 초기 평가 및 감

정 의뢰 여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성범죄자들의 책임능력 판단에 성범죄의 침습

성, 성범죄자의 지능, 피해자 숫자, 그리고 정신과 질환의 개

수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알코올 등 물질 사용 여부와 기억상실 주장 여부

는 심신미약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

후 성범죄자 중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이들을 선별하기 위

해서 사법적인 판결 전 정신감정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일치

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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